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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사보고서는 “항공․철도사고조사에 한 법률” 제25조 

제1항에 의하여 작성되었다.

같은 법 제1조에 의하면 철도사고 등에 한 조사의 궁극 인 

목 은 독립 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

규명함으로써 철도사고 등의 방과 안  확보에 이바지하는 데 

있다.

한 제30조에는 사고조사는 민․형사상 책임과 련된 사법

차, 행정 차 는 행정쟁송 차와 분리․수행되어야 하고,

제32조에는 원회에 진술․증언․자료 등의 제출 는 답변을 

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․ 보․징계․부당한 우 는 

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

규정하고 있다.

그러므로 이 조사보고서는 철도분야의 안 을 증진시킬 목  

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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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사고 조사보고서

운 기  : 한국철도공사

사고노선 : 경춘선

발생장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(고재건 목)

           퇴계원～ 곡간(성북기  14.452㎞)

사고유형 : 건 목 열차 충돌사고 

사고일시 : 2007. 11. 12(월) 15:46경

Ⅰ. 개요

 1.  사고 개요

     2007년 11월 12일(월) 15시 46분경, 철도공사 경춘선 퇴계원～ 곡역간 

고재건 목에서 청량리역을 떠나 남춘천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821열차가 15톤 

덤 트럭과 충돌하 다.

건 목 열차충돌사고로 인해 무궁화 열차의 기 차(DL7229호) 앞부분이 손되고 

덤 트럭은 되었으며

무궁화열차 승객 32명이 부상(경상)을 입고 출동한 119 구조 에 의해 병원으로 

후송되거나 개별 인 통원치료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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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 퇴계원 곡 가평 남춘천

성북기 (0) (9.8) (16.3) (57.6) (84.0)

건 목 충돌사고의 구간  치는 그림1과 같다.

그림1. 사고구간  치도  

 2.   조사 개요

    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(이하 “ 원회”라 함)에서는 이 사고에 하여 정확한 

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재발 방지 책을 수립하고자 “항공철도사고조사에 한 법률” 

제18조에 의거 사고조사를 실시하 다.

사고발생 당일 경춘선 퇴계원～ 곡간 고재건 목에 출동하여 사고의 동조사를 

실시하 다.

사고 계인(사고 덤 차량 운 자  사고기 차 운 자) 등의 면담조사  

사고 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건 목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한 조사를 실시

하 다.

 

 

청량리방면 춘천방면

 고재 건 목
 (성북기 14.452㎞)

제1821열차 진행방향 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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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사실 정보

 1.  사고 경

     2007년 11월 12일(월) 15시 46분경, 경춘선 퇴계원～ 곡역사이 고재건 목

에서 청량리역을 떠나 남춘천역으로 가던 제1821 무궁화호 열차가 15톤 덤 트럭과 

충돌사고가 발생되었고, 충돌사고의 개략 인 장약도는 그림2와 같다.

사고열차 기 사는 퇴계원역을 통과하고, 동 구간에서 약 71㎞/h의 속도로 운행 

 좌향곡선(R=400)을 지나 방을 확인하니 고재건 목 선로 에 덤 트럭이 

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 을 울리면서 비상제동을 체결하 으나, 제동거리가 

부족하여 덤 트럭과 충돌하 다.

덤 트럭 운 자의 진술에 의하면, 덤 트럭은 경기도 소재 모 딸기원에서 상차한  

토사를 고재건 목을 경유하여 하차 장소까지 약 20㎞를 운반하여야 하며  당일 

7～8회 왕복하고 1회 정도 남은 상태 다. 

고 재 건 널 목

성  북  역 금   곡   역

( 경 기 도  남 양 주 시  진 건 면  배 향 리 )

진 입 방 향

비  닐  하  우  스

비  닐  하  우  스

임 시  가 건 물

경    작    지

덤 트럭 진행방향⇒

그림2.  고재건 목 충돌사고 장약도 

사고 덤 트럭 운 자는 앞서 가던 번호미상의 덤 트럭이 고재건 목을 통과

하자마자 뒤따라 건 목에 진입하 고 이어서 진출방향의 차단기가 내려와 철길 

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황하여 경음기를 울린 후 차에서 내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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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3. 고재건 목의 경 그림4. 무궁화열차와 덤 트럭의 충돌

그림5. 열차충돌로 차단기 손 그림6. 건 목보안장치(기구함) 손

근처에 있던 어느 아주머니와 같이 진출방향의 차단기를 올리고 차를 빼는 순간에 

열차와 충돌하 다.

충돌 후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덤 트럭이 약 70m를 려가 손되었고 

기 차의 일부와 건 목 설비도 손되었다.

충돌로 인해 무궁화열차의 승객 179명  32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 

는 통원치료를 받았다.  

사고 장의 상황은 그림3 내지 그림6과 같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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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피해사항

2.1 인명 피해

    이 사고로 인해 덤 트럭 운 기사가 이마 등에 찰과상이 있었으며, 무궁화

열차 승객 179명  32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어 12명이 입원치료하고 20명이 통원

치료를 받았으며, 치료비  배상은 철도공사에서 가입한 업배상책임보험으로 

처리하 다.

2.2 물  피해

    충돌된 디젤기 차(DL7229호)의 앞부분이 손되어 부산철도차량 리단에서 

수리되었으며 비용은 23,253,000원이 계상되었다.   

손된 건 목설비의 복구수리비가 24,237,290원이며, 물 배상된 제어유니트의 

가격 17,184,000원을 합하여 41,421,290원의 건 목설비 복구비용이 계상되었다. 

물  피해의 합계는 총 64,674,290원으로 집계되었다.

2.3 기타 피해

    이번 사고로 인해 4개 열차의 구간운휴와 4개 열차의 운행지연이 있었으며, 

지연 반환료는 2,218,200원으로 집계되었다.

3. 사고복구     

3.1 열차 운행선로의 복구

    열차소통을 한 사고 장의 지장물 처리작업은 철도공사 수도권동부지사

(청량리차량사업소, 13명)의 인력과 동 소속의 기 기가 출동하여 선로상의 덤

트럭을 제거하고 열차 운행선로를 복구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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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8. 사고 덤 트럭 장제거 그림9. 건 목보안장치 복구완료

선로 복구를 한 기 기의 운행경로  장복구는 그림7  그림8과 같다. 

  

청량리 성북 퇴계원역

(16:16)⇒ 5900T ⇒ (16:40)

사고 장
복구(17:59)청량리 기 기 99174호

7754T

(21:13)⇐ (20:50) ⇐ (20:26)

그림7. 기 기 운행경로

3.2 건 목 보안설비의 복구

    손된 건 목설비의 복구는 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(성북신호제어사업소, 14명)의 

인력이 출동되어 사고당일 21시 30분경 건 목 설비가 임시로 복구되었다가 당일 

23시 15분경 완  복구되었다.

손되었다가 복구된 건 목 설비는 그림9  표1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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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  칭 수  량 비  고

 신호정보분석장치(건 목 용) 1 조

건 목기구함(정류기,축 지 등) 2 조

 FRP 건 목 차단기(1.5m) 2 개

 연선 화(통신시설) 1 조

 건 목 제어유니트 1 조 물배상

   표1. 손  복구된 건 목설비

4. 인  정보

4.1 사고열차의 기 사   

    사고열차의 기 사는 철도공사 수도권동부지사 청량리기 차승무사업소 소속

으로 근무하고 있으며, 1994년 3월 16일 당시 철도청의 동 소속에 입사하여 근무

하다가 1998년 8월 5일부터 기 사로 임용되어 근무하 고 

교육은 1997년 8월 18일부터 동년 10월 24일까지 등용기 사반에, 2000년 6월 12일

부터 16일까지 기차기 사 반에서 5일간 수료하 다.

한, 사고당일은 출무  교육을 소속 상황실에서 ‘KTX부산역 구내 충돌사고 

사례(안 확보 긴 명령 본사 제9호) 등’에 한 안 교육을 받았다.

4.2 덤 트럭 운 기사

    덤 트럭 운 기사는 차량면허 1종 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, 사고가 난 

덤 트럭을 소유하고 약 8년간의 업운 의 경력이 있었다.

5. 기상정보 

   사고당일(2007.11.12) 경기지역의 기상상태는 평균기온 4.3℃, 최고기온 12.0℃ 

최 기온 0.5℃이며 강수량은 없었고, 이번사고와 기상은 련성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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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물 정보 

6.1 사고열차의 정보 

    사고열차는 경춘선을 운행하는 무궁화열차로 디젤기 차 1량, 객차 6량, 발 차 

1량으로 편성하여 장폐단 운 1)으로 운행되었다.

사고열차의 기 차(DL7229호) 주요제원은 표2와 같다.

구   분    주요 제원 비   고

제   작  사 정공

제   작  일 1980. 01. 25

견 인 마 력 3,000 HP

설 계 속 도 150 ㎞/h

내 구 년 한 25 년

차 량 길 이 20,787 ㎜

차   량  폭 3,075 ㎜ 

차 량 높 이 4,250 ㎜ 

    표2. 기 차(DL7229호)의 주요제원

6.2. 사고 덤 트럭의 정보

    

     사고 덤 트럭은 토사와 자갈․모래 운반에 사용되는 15톤 덤 트럭으로 

차량번호는 ( )서울 06라 8×××호,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사고 

덤 트럭의 주요제원은 표3과 같다. 

구   분    주요 제원 비    고

제  작  사 삼 성

차량의

크기

장 7,445 ㎜

폭 2,445 ㎜

높이 2,965 ㎜

차량 총 량 11,235 ㎏

최  재량 15,000 ㎏

표3. 15톤 덤 트럭의 제원 (( )서울 06라 822×호)

1) 장폐단 운  : 기 사가 기 차 진행방향이 긴 쪽을 향하고 운 하는 것이며, 사고 당시의 기

사 운 석은 왼쪽에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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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장정보    

7.1  경춘선 고재건 목 선로조건

     경춘선의 선로는 성북역을 기 으로 단선철도로서 제한속도는 100㎞/h이며 

퇴계원에서 곡방향의 고재건 목 부근은 400R 좌향곡선으로 가시거리가 제한

이고 하구배(4/1000)로 곡선제한속도 80㎞/h의 운 속도가 용된다. 

고재건 목은 건 목 폭 6.5m, 목침목 보  폭이 5.0m로 설치되었고, 연결도로는 

약 3.5m 폭으로 포장되어 농 마을로 진출입하는 소도로와 연결되어 있다.

7.2  고재건 목의 보안설비

     고재건 목은 1996년 11월 제2종 건 목에서 제1종 건 목2)으로 변경되었고, 

차단기가 설치되어 열차가 건 목 방향으로 진행하면(하행: 825m, 상행: 843m) 

근궤도회로에 의해 자동 으로 경보종과 경보등이 동작하다가 약4～5  후 차단기가 

하강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근을 차단하 다가 열차가 통과한 후 차단기를 상승

시키고 있으며, 건 목 차단기설치 약도와 제원은 그림8  표4와 같다.

퇴계원(상행) 곡(하행)

3.8m

5.0m

5.0m

3.6m

843m825m

근궤도회로근궤도회로

           

그림8. 고재건 목 차단기 설치약도        

               

2) 제1종 건 목 : 차단기,경보기, 건 목 교통안  표지가 설치된 건 목이며, 건 목은 교통량에 

따라 설치된 보안설비에 의해 제1종, 제2종, 제3종으로 분류한다.

   - 제1종 : 차단기, 경보기, 교통안  표지를 모두 설치

   - 제2종 : 경보기, 교통안 표지를 설치

   - 제3종 : 교통안 표지를 설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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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    구분 속도(㎞/h) 거리(㎞) 취  내용 비  고

15:50:17 79 777.640

15:50:21 78 777.730

15:50:22 78 777.750

15:50:36 75 778.045

15:50:51 71 778.360 상용제동

15:50:51 71 778.370 비상제동

15:50:56 58 778.465 충돌시 무궁화열차+덤 트럭

15:51:04 19 778.535

15:51:07 0 778.535 정지(충돌지 +70m)

구   분    주요시설  제원 비    고

건 목 종별 무인 1종 건 목

제 어 방 식 단선 궤도회로방식

제 어 거 리 하행 825m,  상행 843m

경 보 장 치 타종소리 (“땡땡땡”) 기  : 37～49
종  : 38～51

차 단 장 치 차단  : 3.6m,  3.8m

건 목의 폭 6.5m  (보 의 폭 5.0m)

도로 의  폭 약 3.5m

교   통  량
열차통행 : 1일 38 회

도로통행 : 1일 약 721회  2005년 조사

표4.  고재건 목 차단기설비 주요제원   

8.  열차운행기록  건 목 신호정보기록 

8.1 열차운행정보기록(발췌분)

    사고열차의 운행기록에 의하면, 속도 약71㎞/h에서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을 걸어 

105m를 진행하고 약 58㎞/h 속도로 충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

열차의 정지된 지 은 충돌 후 약 70m를 더 진행하고 운행거리 778.535㎞지 에 

정지되었으며, 사고 기 차의 운행정보기록은 표5와 같다.   

표5. 디젤기 차(DL7229호) 운행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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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     구분 계 기명 동작상태 동작 내용 비 고

15:45:45.46 APR 무여자3) 하행 제어구간 진입건 목 825m 방

15:45:45.47 R1 무여자 경보종/등 동작

15:45:45.58 SLR 여 자4)

15:45:49.57 R2 무여자 차단기 하강 시작

15:46:50.42 CR5 무여자 차단기 하강 

15:46:04.39 DNR 무여자 차단기 고장  

15:46:25.90 DNR 여  자 차단기 고장 복구 열차충돌 시

15:46:25.90 APR 여  자
충돌시 정보분석장

치 손으로 시각표

시가 정지 상태 

15:46:25.90 R1 여  자

15:46:25.90 CR4 여  자

15:46:25.90 CR5 여  자

이하생략

8.2 고재건 목 신호정보분석장치 기록 

    고재건 목의 신호정보분석장치의 기록에 의하면, 열차가 하행 제어구간인 

건 목 약 825m 방에 진입하면서 궤도회로가 구성되어 건 목에는 거의 

동시에 경보종과 경보등이 동작되었다.(15:45:45.46)

약 4～5  후 건 목차단기 하강이 시작되었으나, 약 14  후「차단기고장」이 

나타났다가 다시 약 20  후「차단기고장 복구」라는 Message가 표출되었다.

건 목 신호정보분석장치의 기록은 표6과 같다.

표6. 고재건 목 신호정보분석장치 기록(사고시간  발췌)     

9.  검수  유지보수사항 

9.1 디젤기 차(DL7229호) 검수사항

    사고기 차의 검수는 4년 검수를 ‘07년 1월 26일 부산철도차량 리단에서 

실시되었고, 6개월 검수를 익산 차량사업소에서 ’07년 7월 26일에, 동 소속에서 

3개월 검수를 ‘07년 10월 26일에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

3)무여자(無勴嗞) : 자석에 류를 차단하여 자력을 상실한 상태 

4)여자(勴嗞) : 계 기에 정격 압이 인가되어 자석이 극자를 흡인하여 이 구성된 상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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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당시 기 차의 성능이나 열차운행상의 문제 은 없었다.

9.2 건 목 보안설비 유지보수 련

    고재건 목의 신호보안설비 유지보수는 수도권북부지사(성북신호제어사업소)의 

담당으로 사고  유지보수기록(‘07.10월～’07.11.11)을 보면, 평균 3일 간격으로 

검하여 신호설비보수규정에서 요구되는 주 1회 이상의 유지보수 검을 실시

하 으며 

사고당시 건 목 보안설비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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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분석

    열차운행기록장치와 신호정보분석장치의 기록을 표7과 같이 동기화하 으며, 

계인의 진술과 장조사 자료를 토 로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하 다.

1. 고재건 목 차단기의 동작여부 분석

   건 목의 신호정보분석장치 기록의「차단기고장」 「차단기고장 복구」라는 

Message의 표출은 차단기 자체의 고장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요인이었는지를 다음과 

같이 분석하 다.

사고열차가 하행 제어구간인 약 825m 방에 진입할 때 궤도회로에 의하여 

경보종과 경보등이 정상 으로 동작되었다. (15:45:45경)

약 4～5  경과된 후 동작된「차단기 하강시작」 「차단기 하강 」이라고 

정상 으로 동작되었다. (15:45:49.57～15:45:50.42)

그 다음「차단기 하강완료」가 정상 으로 표출되지 않고「차단기 고장」이란 

Message가 나타난 것은, 사고 덤 트럭이 건 목 안으로 진입하면서 트럭 재함 

상부에 진입 측 차단 이 걸린 시간과 일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.(15:46:04.39)

「차단기 고장복구」라는 Message는 열차가 덤 트럭과 충돌하면서 건 목 차단 과 

정보분석장치의 손된 시간이 일치된 것으로 분석된다. (15:46:25.90) 

 

따라서, 건 목 차단기는 덤 트럭 재함   열차충돌 까지 정상 으로 

동작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. 

2.  사고열차의 운 속도  제동의 정여부 분석

   사고열차의 운 속도는 경춘선의 단선철도 제한속도(100㎞/h)  곡선(R=400) 

제한속도(80㎞/h) 이내인 약 71～79㎞/h로 운 하여 정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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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 
확인불가(제동체결40m 방)

B  
확인가능(제동체결20m 방)

C  
제동지 (건 목105m 방)

기 차의 운행기록장치에는 제동 치가 충돌지 의 방 105m, 운행속도 71㎞/h일 

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고, 약 5～6  후에 58㎞/h로 충돌한 후 70m를 진행하

다가 정지되어 실제동거리는 175m 이었다.

기 사가 좌향곡선(R=400)을 운행  건 목의 물체확인 가능여부를 장조사  

결과, 그림9. A 지 에서는 물체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고 B 지 에서

부터는 확인이 가능하 다.  

육안 확인이 가능한 B 지 과 제동이 체결된 C 지 의 거리는 20m로서 운행속도 

71㎞/h에서 약 1  정도의 인지‧반응이 작용되었으며, 기 사는 발견 즉시 제동을 

체결한 것으로 보인다.

고재건 목의 가시거리 장 조사결과는 그림9와 같다. 

그림9. 가시거리 장조사 결과

퇴계원(상행) 곡(하행)➡고 재 건  목
(성북기 14.452㎞)

열차진행 ➡

70m105m20m

충돌 정지제동체결확인가능

20m

확인불가

R =400m

R =400mA CB

20m

1 1 1 약5~6 약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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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거리의 정여부를 계산하면, 제동거리는 V2/ 20 = 712/ 20 = 약 252m가 정 

제동거리로 덤 트럭을 발견한 105m의 거리에서는 제동거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으

며, 이번사고의 열차 실제동거리는 덤 트럭과의 충돌 항에 의해 175m로 감소된 

것으로 분석되었다.

기 사의 운 취   제동취 , 기 차의 제동성능에는 문제 이 없었다.   

3.  덤 트럭 운 자의 과실여부 분석

   사고 덤 트럭 운 자는 고재건 목을 7～8회 왕복하여 길을 잘 알고 있었으나, 

사고당시 덤 트럭이 건 목에 진입하기 약 5  부터 경보종과 경보등의 동작으로 

청각과 시각 인 경고를 무시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미상 덤 트럭의 뒤를 

따라 무리하게 건 목 안으로 진입하 다.

덤 트럭이 진입하면서 하강하기 시작한 차단기는 진출방향의 차단  하강이 완료된 

상태에서 건 목 내 철길 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약 35  후 사고열차와 

충돌하 다.

모든 차는 건 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 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

후 통과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24조5)를 지키지 않았으며, 특히 경보종과 경보등이 

동작되고 있을 때 무리하게 건 목 안에 진입한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하 다.

한, 이번 경우와 같이 건 목 선로 에서 차단기에 의해 진출하지 못하는 기

상황에서는 차량으로 차단기를 손하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트럭운 자는 

당황하다가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하 다.

5) 도로교통법 제24조(철길건 목의 통과) 

① 모든 차의 운 자는 철길건 목(이하 "건 목"이라 한다)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 목 앞

에서 일시정지하여 안 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호기 등이 표시

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.

② 모든 차의 운 자는 건 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는 건 목의 

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 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
③ 모든 차의 운 자는 건 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 목 안에서 차를 운행

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

로 철도직원 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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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   구분

디젤기 차(DL7229호) 
운행기록장치

고재건 목 

신호정보분석장치

동작내용

비 고
속 도
(㎞/h)

거 리
(㎞)

기 사
취 내용

15:45:45.46 79 777.640 하행 제어구간 진입 제1821열차(약825m 방)

15:45:45.47 79 777.640 경보종/등 동작

15:45:45.58 79 777.645

15:45:49.57 78 777.730 차단기 하강 시작

15:45:50.42 78 777.750 차단기 하강 덤 트럭 진입

15:46:04.39 75 778.045 차단기 고장 덤 트럭+차단
기 

(15:46:20.  )  71 778.360 상용제동

(15:46:20.  ) 71 778.370 비상제동

15:46:25.90 58 778.465 충돌시 차단기 고장 복구 열차충돌사고
(열차+덤 트럭)

15:46:25.90 51 778.475

충돌시 정보분석

장치 손으로 

시각표시가 정지 

상태

15:46:25.90 49 778.485

15:46:25.90 40 778.500

15:46:25.90 36 778.510

(15:46:33.  ) 19 778.535

(15:46:36.  ) 0 778.535 열차정지 정지
(충돌지 +70m)

이하생략

 (주) 1 충돌시 은 열차운행정보기록(15:50:56 )과 건 목 신호정보분석장치(15:46:25 )의 기록에    

약 4분31 의 기록상 차이가 있으며, 신호정보분석장치의 표시를 기 으로 동기화 했음. 

      2. 시각표시의 호(  )표기는 기 차의 운행시각을 동기화하여 표시한 것임.

 

표7. 신호정보분석장치기록  열차운행정보기록의 비교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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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조사 결론

1. 조사결과

1.1 2007년 11월 12일(월) 15시 46분경, 경춘선 퇴계원～ 곡역사이 고재건 목에서 

청량리역을 떠나 남춘천역으로 가던 제1821호 무궁화열차가 15톤 덤 트럭과 

충돌하여 디젤기 차(DL7229호)와 트럭이 손되고, 충돌여 로 건 목 차단기 

등 보안시설물이 손되었다.

1.2 제1821호 무궁화열차의 기 사는 퇴계원～ 곡간 하행을 71～79㎞/h 속도로 제한속도 

(80㎞/h) 내에서 운 하다가 좌향곡선을 돌아 고재건 목을 확인할 때 덤 트럭을 

발견하고 비상제동(105m 방)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흡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

70m를 더 진행한 후 정지하 으며, 기 사의 운   제동취 은 문제가 없었다. 

1.3 사고 덤 트럭 운 기사는 고재건 목에서 경보종과 경보등이 동작되었음에도 

불구하고 앞서 가던 번호미상 덤 트럭의 뒤를 따라 무리하게 건 목 안으로 

진입하 다가 마침 차단기 하강으로 인해 철길건 목 내에서 진출하지 못하고 

충돌사고를 발생  하 다. 

1.4 고재건 목의 차단기는 정상 인 동작을 하 으며, 차단 은 F.R.P.로 제작되어 

기상황에서는 손하고 건 목 밖으로 탈출이 가능함에도, 덤 트럭 운 자는 

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열차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하 다.

1.5 이 사고로 인해 무궁화열차 승객 179명  부상자가 발생되어 병원입원 12명, 

통원치료 20명이 있었으며 철도공사에서 가입한 업배상책임보험으로 비용을 

처리하 다.

1.6 사고의 피해액으로 디젤기 차의 손 수리비 23,253천원, 건 목보안장치의 

손 수리비 41,421천원, 열차의 지연운행 반환료 2,218천원, 피해액이 총 

66,892천원으로 집계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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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고 원인

2.1 사고 덤 트럭 운 자가 건 목에 진입할 때『도로교통법』제24조(철길건 목의 

통과)의 안  의무사항을 수하지 아니한 부분이 사고의 직 인 원인

이었다. 

  ㅇ 사고 덤 트럭은 고재건 목에 진입할 때 경보종과 경보등이 동작되고 있었음

에도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덤 트럭을 뒤따라 무리하게 건 목 안으로 진입

하 고 마침 차단기의 하강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열차와 충돌했다.

2.2 철길건 목의 차단기( )는 기상황에서는 손하면서 탈출이 가능하도록 F.R.P로 

제작 설치되었으나, 덤 트럭 운 자는 당황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도 

사고원인의 하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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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 안 권고

1. 한국철도공사

1.1 열차 제동거리 비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철길 건 목은 안 성을 

높일 수 있도록 ‘건 목 지장물 검지장치’설치 등 시설보완을 검토

1.2 철길건 목 통과방법 등 안 에 한 국민 홍보를 강화

2. 도로교통안 리공단

2.1 도로교통안 리공단의 교통안 교육  홍보를 도로교통법 제24조(철길

건 목의 통과방법)에 의한 철길건 목 일시정지 등 통과방법에 하여 구체

이고 실 인 안 교육 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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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 부록

1. 건 목사고(덤 트럭) 보고

2. 보도자료 

3. 2007년 11월 날씨달력 

4. 경 서 

5. 문답서 

6. 경력서 

7. 사고경 서

8. 화문답서

9. 열차운행정보(디젤7229호) 기록  속도분석

10. 제동거리 조견표 

11. 건 목 신호정보분석장치 (고장정보상태)

12.          - “ -          (경보장치 동작상태)

13. 입증서 (건 목경보장치 동작 련)

14. 건 목 경보장치 검부(‘07.6월～11.11일)

15. 1821열차 건 목사고 보고

16. 디젤기 차(7229호) 일반제원

17. 경춘선 퇴계원- 곡간 제한속도 일람

18. 청량리차량사업소 기 차 차  일시사용 지

19. 승차권반환료 내역 : 수도권북부지사

20. 디젤기 차 7229호 피해액 산출내역

21. 건 목 사고보고(건 목보안장치)

22. 사고피해복구비 내역(신호통신)

23. 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공문서 사본

24. 부상자 황

25. 부상자 황(‘08.1.최종결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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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록의 내용은 

사고조사 과정에서 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 개인정보 

등이 포함되어 있어,

항공․철도사고조사에 한 법률 제28조(정보의 공개 지) 

 동법 시행령 제8조(공개를 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 )에 

의하여 본 보고서(인쇄본)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항공․철도사고조사 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항공․철도사고조사 원회
 TEL : 02-6096-1047, FAX : 02-6096-1042


